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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최종안도 발표됐다. 이제 CSRD를 

중심으로 ESRS, EU Taxonomy, SFDR로 연계되는 강력한 EU Green Deal 공시정책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EU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 한국

기업의 EU 현지법인들은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2028년부터는 EU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의 최상위 모기업

들도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

는 모회사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매우 이례적인 규제이다.

그 대상도 광범위해서 연결그룹 기준으로 EU 내 매출이 1.5억 유로(약 2천억원) 이상

이면서, EU 내 매출 4천만 유로(약 540억원) 이상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시급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EU 공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EU에서는 최상위모회사가 CSRD를 충족하는 전체 그룹연결기준

의 지속가능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면 EU내 각 자회사들의 CSRD 공시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것은 공시 규제를 이중 관리하는 것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

에게는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EU역외기업들에게도 CSRD를 확산하려는 매우 정교한 

정책 세팅이다.

EU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순간 EU 역외기업들에게는 CSRD가 강력한 규

제나 장벽으로 작동하거나, 새로운 규제와 압박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단순

히 ESRS에 따른 정보공시 부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한 제조경쟁력이 중요 원천인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환경적・사회적 정보가 노출되

는 것도 부담이다. 이러한 고민이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만의 

숙제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지원과 정부의 세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내용이 공시되고 우리 기업들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선

행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제도적인 인프라를 포함하여 다

음과 같은 ESRS의 Governance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중요하다. 










